
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계획

- 1 중기지방재정계획
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･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, 
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
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구   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
연평균

증가율*

세        입 6,986 7,143 7,263 7,351 7,403 36,145 1.50

자 체 수 입 427 429 430 431 430 2,147 0.10

이 전 수 입 5,762 5,805 5,779 5,739 5,678 28,763 △0.40

지 방 채 8 0 0 0 0 8 0.00

보전수입 등 
및 내부거래

789 910 1,054 1,181 1,295 5,228 13.20

세        출 6,986 7,143 7,263 7,351 7,403 36,145 1.50

정 책 사 업 1,290 1,415 1,563 1,695 1,829 7,793 9.10

경 상 지 출 5,696 5,728 5,699 5,656 5,573 28,352 △0.50

  ▸ 통합회계기준
   * 연평균 증가율 = [(최종연도 값/기준년도 값)^(1/(전체연도 수 - 1))-1] × 100



- 2 성인지 예산현황
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
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
   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
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
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
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
우리군의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억원)

구  분 사 업 수 예 산 액

총  계 59 164

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6 95

성별영향평가사업 27 54
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15

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-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,

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

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

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
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

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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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
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주민
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, 주민제안사업 
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
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
합니다.

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
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<주민참여예산사업�구분기준>

구분
주민제안사업

일반참여예산사업
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

기준

- 예산편성 한도 설정

-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 

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

결정

-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

- 또는 한도가 있으나 

참여예산기구의 사업 

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

제한적 

- 주민자치회 등에서 

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

결정을 통해 예산에 

반영된 사업

-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

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

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

 ※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

- 단위‧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

2024년 우리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.

(단위: 건, 억원)

주민참여예산
사업 반영규모

(합계)

주민제안사업
일반참여예산사업

공모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주민계획형사업

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

11 66.7 3 3.7 8 63 0 0 0 0

♣ 별첨 4 :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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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 성과계획서
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
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
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
우리군의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: 개, 억원)

실국명

성과계획 예산액

전략

목표수

정책사업목표
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

예산액
비교
증감개수 지표수

계 4 114 233 220 5,985 6,407 △422

본청 1 98 200 182 5,625 6,036 △411

직속기관 1 10 24 27 224 236 △12

사업소 1 4 7 8 19 22 △3

군의회 1 2 2 3 11 12 0

읍면사무소 0 0 0 0 106 102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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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
합니다.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.

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
같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
사회복지분야 

예산비율
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

자체세입 대비 
인건비 비율

7.24 59.17 23.83 20.88 62.61 168.33

우리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, 자체세입(지방세+세외수입) 대비 인건비 비
율이 100%를 초과하여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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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 국외여비 편성현황
2024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(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)

(단위: 억원, %)

세출예산총계
(A)

국외여비 총액
(B=C+D)

국외업무여비*
(C)

국제화여비**
(D)

비율
(B/A)

5,985  3.58 2.96  0.62  0.06 

   *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(특정업무, 국제회의, 국제행사 등)관련 여비(202-03 국외업무여비)

  **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, 견학,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(202-04 국제화여비)

우리군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예산규모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, 유형평균 지자
체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편입니다. 또한,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도 유
형평균에 비해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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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7 행사･축제경비 편성현황
다음은 우리 완도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
축제의 운영비,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세출예산액 (A) 행사･축제경비 (B) 비율 (B/A) 비  고

582,089 9,130 1.57

▸ 대상과목 : 행사운영비(201-03), 행사실비지원금(301-11), 민간행사사업보조(307-04), 행사관련시설비(401-04)

우리군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 증가로 인해 지속 상승추세이며, 2024년 
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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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
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
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. 
우리 완도군의 2024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기관운영업무추진비
(단위 : 백만원, %)

기관운영
업무추진비 

총액한도액(A)

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(B)
총액한도액 
대비 편성액 
비율(B/A)

소계 단체장 부단체장
실국장 및 

읍면동장 등 
기타

285 256 93 47 116 90.01

※ 2022회계연도부터 “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”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.

우리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속 상승추세이며, 유형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
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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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책추진업무추진비

(단위 : 백만원, %)

시책업무추진비

기준액(A)

시책업무추진비

예산편성액(B)

기준액 대비 편성액

비율(B/A)

262 259 98.85

 

우리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년간 대동소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유형평균에 비해 
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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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9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
우리 완도군의 2024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지방의회 

관련경비

총액한도액(A)

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(B)
총액한도액 

대비 편성액 

비율(B/A)소계
의정운영
공통경비

의회운영
업무추진비

의원
국외여비

의원역량
개발비

(민간위탁)

192 184 67 76 37 5 96.03

우리군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22년도 이후 상승추세이며,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
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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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
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
(순 지방비)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.
우리 완도군의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총한도액(A)

예산편성액
총한도액 대비 

편성액 비율(B/A)계(B+C) 총한도액 대상 
편성액(B)

총한도액 대상 
제외 편성액(C)*

204 99 99 0 48.39

▸ 대상과목 : 민간경상사업보조,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, 민간행사사업보조,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, 

사회복지사업보조, 민간자본사업보조

  *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,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, 국제행사 및 전국(시‧도)단위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 제외

우리군의 지방보조금은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24년도에 급감했으며,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
해서 현저히 적은 수준이고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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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1  사회보장적 수혜금(현금성 복지비) 편성현황
우리 완도군의 2024년 사회보장적 수혜금(현금성 복지비)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세출 예산액 (A) 사회보장적 수혜금 (B) 비율 (B/A) 비  고

5,985 90 1.51

▸ 대상과목 : 301-03 사회보장적수혜금(지방재원)



13

- 12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
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
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, 공무원 일‧숙직비, 통장·
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 완도군의 기
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천원)

항목별 대상인원
(A)

총 예산편성액
(B)

1인당 편성액
(B/A)
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* 1,207 1,665,660 1,380

공무원 일‧숙직비** 655 294,810 450

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,588 1,213,750 764

 * 소방공무원 포함

** 공무원 일·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

 ※ 단체보험료, 이통장 회의참석비 및 상여금 등 별도 지급액에 따라 상기 표의 1인당 편성액은 기준액과 다를수 있음

<각 항목별 기준액>

 -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: 1인당 1,800,000원

 - 공무원 일직비 : 1인당 50,000원, 숙직비 : 60,000원

 - 통장활동 보상금 : 1인당 300,000원

 - 반장활동 보상금 : 1인당 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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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3  일반예비비 및 재해‧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
우리 완도군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‧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억원, %)

세출 예산액

(A)

일반예비비

(B)

비율

(B/A)

재해‧재난목적예비비

(C)
비율 (C/A)

5,821 10 0.17 36 0.63

 ※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

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


